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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증명등 료징 조 개 조 안심사보

고

93회 사천시 회 임시회

1차 원회(2005. 2. 2)

1. 심사 경과

  가. 2004. 12. 14 : 사천시장 출

  나. 2005.  1. 26 : 원회 회부( 안번  73 )

  다. 2005.  2.  2 : 93회사천시 회임시회 1차 원회 상 결

2. 안 명 요지( 과장 강 평)

  가. 안 이

    ○ 자동차운 사업법시행규  개 (건 통부  399  

2004. 4. 21 개  공포) 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  

인  신청  경우, 종 에는 료를 징 지 않  것  시장이 

는 액  료를 징   있도  변경 에 라 자동

차 차고지 인 신청 료  징  근거를 마 는 것임.

  나. 주요 내용

    ○ 자동차 차고지 인 신청 료를 함

      - 1건당 5,000원

  다. 계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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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○ 자동차운 사업법. 자동차운 사업법시행규

3. 검토 보고 요지( 원 태주)

  ○ 본 개 조 안  자동차운 사업법시행규  개 (건 통부  

399 , 2004.  4. 21) 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  

인  신청  경우 료를 지 자 단체  조  여 징 도  

규 고 있어 차고지 인 신청 료 징  근거를 마   

것임

  ○ 자동차운 사업법 47조  동법시행규  5조  41조 11, 

별지 식 1  규 에 면 료를 1건당  2,000원에  

고 30,000원 지 징   있 . 

  ○ 본 조 에  우리시가 자동차 차고지 인 료를 1건당 

5,000원   것  인근 시·군별 료 차이를 소  여 

경남도가 시  차고지 인신청 료 책 (2004. 5. 1)에 

여 며 조 개  료  도내8개시( 양시 외)모  

5,000원  .

  ○ 본 료를  여 2004. 11. 15 ~ 12.  6 지 입법 고  

시  견  없었 며 본 조 는 개 여도 특별   없

 

4. 주요질의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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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소수 의견 : 없음


